
제1조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8,472,786,926         423,631,000         

일반회계 6,012,171,981         300,608,000         

특별회계 2,460,614,945         123,023,000         

공기업특별회계 701,212,350           35,059,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04,015,022           15,20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7,059,405           15,353,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90,137,923            4,506,000           

기타특별회계 1,759,402,595         87,964,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7,845,000            1,392,000           

경륜사업특별회계 43,661,140            2,183,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6,996,412           28,349,000          

교통사업특별회계 53,566,710            2,678,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4,948,405            4,247,000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 9,512,746             475,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750,257,605           37,512,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24,342             176,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12,607               25,000              

유료도로특별회계 42,786,940            2,139,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14,077,905           5,703,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21,060,573            1,053,00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40,652,210            2,032,00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810,903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168,000,000천원, 특별회계 180,000,000천원이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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